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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

반갑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홍배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나서며 대한민국에 등장한 지 벌써 20

년이 지났습니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이미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에도 만족할 줄 몰랐던 투기자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소했습니다. 작년 8월, 10년간의 긴 

분쟁 결과로 정부가 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에도 불

구하고 정부와 보수언론은 ‘95.4% 승소’, ‘정부의 성공적 대

응’이라고 합니다.

잘 나가던 은행을 자격도 없는 해외 투기자본에 팔리도록 도와주

고, 수많은 금융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 또 다시 막대

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모피아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다시 권력의 정점에 서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3년 투기자본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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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문이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03년 인수 승인 과정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승인 지연 당시에도 금융

위 부위원장이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

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은행권의 ‘과점’을 거론하며 ‘완전 경쟁 체제’

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며 억지 여

론몰이를 하고, 연일 ‘노조때리기’에 열을 올리며, 국민들의 눈

을 가리고 마치 국익만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론스타 사태를 만든 이들이 누구

인지, 그 과정에서 국민과 노동자의 고통 속에 이득을 본 이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 보

고대회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고대회를 주최해

주신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오기

형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보고대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윤석헌 금융감독원 전 원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전성인 홍익대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서주신 송기호 변호사님, 권영국 변호사님, 김득

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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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

바쁘신 가운데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 대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

합 위원장 이재진입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중재판정을 두고 10년이 흘렀지만 대

한민국에게, 특별히 금융노동자들에게 론스타는 결코 지난 이야기

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피아라고 부르는, 론스타 사태 핵심 책임

자들을 생각하면 론스타 사태는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의 경제

와 금융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론스타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추경호 현 경제부총

리, 한덕수 국무총리,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은폐하는데 관여한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분들 외에도 당시 

핵심금융당국자로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인물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금융, 경제 기구의 수장으로, 혹은 낙하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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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융산업을 장악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들은 지금 관치라는 완장을 차고, 금융기관 검사라

는 몽둥이를 제멋대로 휘두르며 금융과 경제 전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따위는 무시하고 시장원리를 

외면한 포퓰리즘 발언과 엉터리 금리개입행태를 반복하더니, 기어

이 중앙은행 기준금리까지 동결하는 비정상 경로를 선택하며 국

가경제를 파탄 내는 중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스캔들이라는 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단 

한 사람도 단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 그들에게 국가 

금융정책의 최종결정권을 넘긴 처참한 대가가 금융산업 위기를 

넘어 국가경제의 위기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론스타가 사태가 여전히 2023년 대한민국에서도 생

생한 현실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론스타 사태를 일으킨 모피아의 책임을 묻지 

못하면, 결국 또 다시 노동자와 국민들이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사무금융노조는 기필코 이를 저지할 것입니다. 연대하여 주십시

오. 

오늘 보고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전성인 교수님과 송기호 변호사

님, 권영국 변호사님과 김득의 대표님께 변함없는 신뢰와 고마움

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 좌장으로 금융노동자들 곁으로 돌

아오신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님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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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경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경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 대회>를 위해 바쁘

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보고 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민

병덕·배진교·심상정·오기형 의원님과 특히 오늘 보고 대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윤석현 前금융감독원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전

성인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하신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

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사회는 지난 10여년 간 론스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왔고, 이를 통해 ‘모피아―하나금융

―론스타’ 간의 밀실협약과 공모관계를 우리 사회에 고발하고 

단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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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모피아 

책임자들의 잘못을 또 다시 묵인하고만 있습니다. 지난해 8월경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중재판정 결과, 론스타가 산업자

본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토록 개입했던 

모피아 관료들의 잘못이 재확인됐습니다. 당시 자신들의 잘못이 

언론과 법원 판결로 밝혀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시 하나금융

에게 불법 매각토록 또한 개입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가 모피아 관료들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국

민의 혈세로 막대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론스타에게 물어주게 

됐지만, 모피아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나 조사는커녕 그 잘못

을 또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론스

타 사태의 모피아 책임자들입니다. 이러한 모피아 관료들의 잘못

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안일한 대응을 넘어서서 

책임자들을 낙하산 인사로 떠받들면서 론스타 사건을 또다시 은

폐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난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모

피아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를 촉구합니다. 저희 경실련은 제2, 제

3의 론스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피아 책임자들에 대한 처

벌과 그 진실이 우리 사회에 밝혀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는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앞으로 정부의 ISDS 불복 절차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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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내실 있는 토론이 이어져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토론회 준비에 힘써주신 의

원실과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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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론스타 사태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처음부터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지난 십수 년간 

반복해 외쳐왔고, 수차례에 걸쳐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론스

타를 포함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금융당국의 그 누구도 제대

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년 8월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 사건의 중재판정 

결과가 나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공개한 판정문(영문본)

에는 1천여 개의 인명(人名)은 물론 다수의 각주(脚註)가 외교 기

밀을 이유로 통째로 삭제되었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22일 판정문 

최종 번역본을 공개했습니다. 아직도 감춰야 할 이름과 외교 기밀

이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이처럼 론스타 사태는 여전히 안

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 이 사건의 시작

과 끝에 관여한 금융당국 관계자들, 소위 말하는 모피아(MO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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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론스타의 4.7조 원 먹튀와 3천억 원 배상을 수업료로 생각하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업료로 대체 우리사회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했고, 잘못

을 바로잡을 기회도 번번이 놓쳐왔습니다. 특히 론스타 사태의 처

음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법과 제도가 론스타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는 과정에서 소위 모피아(MOFIA)라 불리는 경제 

관료들이 보여준 행태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사실상 불법에 

대한 방조 혹은 동조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론스타와 

관련된 전 과정을 틀어쥐고 국가보다 론스타와 모피아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왔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부터 산업자본이었다는 근거는 차고 넘치는데, 당시의 그 잘못된 

결정을 내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아무 배움도 없는 수업료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모피아 책임을 물어야 론스타 사태가 끝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개 사모펀드의 사기 행각과 그 하수인인 금융 감독당

국의 부도덕함과 방만함의 죗값을 국민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론

스타 사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제대

로 처벌하기 전에는 결코 론스타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론스타 사태를 우리 사회로 소환(召喚)하고 고발

(告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

회와 정부가 론스타 사건과 모피아들의 책임소재를 묻고 그 책임

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여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

다.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 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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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안양 동안구갑)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민

병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9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ISDS 판정문을 받고 서둘러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진행된 국정감

사에서 정무위 여러 의원님들과 팀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전략을 

세워서 질의를 나눠서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론스

타는 2003년과 2012년 사이 기간에도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였기

에, 대한민국의 은행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수 없다는 점과 

이러한 사실들을 금융당국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외면하고 있었다

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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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며, ISDS 판정에 대해 마치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나 

있을법한 평가를 내 놓았습니다. 판정문 역시 법무부에서 해석하

고 논평한 부분만이 언론에 나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론스타 사

태의 진실과 근원을 확인하는 것은 국회와 민간 연구자에게 남겨

졌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도서관에 영문 번역을 요청할 수 있는

데, 의원실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각 의원실이 ISDS 판정문

을 나눠서 번역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연구자분들과 시민단체가 국회와 함께 국민의 알 권

리를 위해 국문 번역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진실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노력이며, 우리의 교훈이 한 단계 쌓이는 자

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고대회를 준비해 주신 전성인 교수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님, 송기호 변호사님, 권영국 변호사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

표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주최해 주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

조합,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관계

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주신 모든 분께 댁내 건강과 평안이 늘 함

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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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비례대표)

안녕하세요?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

민 보고대회’ 에 함께 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론스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

해 노력해 준 시민사회단체의 회원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면서 론스

타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대응을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론

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이슈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ISDS중재에 대한 논리를 잘못 주장했다는 지적을 했고, 정부가 중

재판정부에 제출한 모든 문서를 제공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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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통해 ISDS중재판정부의 최종 판정이 이뤄지면 관련 문서 일

체를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매번의 상

임위와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이슈를 놓치지 않고 끌고 왔고, 지

난 9월 일부패소라는 판결이 공개됨과 동시에 론스타의 배상결정

과정을 짚어보고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이곳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정의당은 론스타에게 단 한 푼의 국민혈세가 지불되

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확인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에게 2800억

원의 배상하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실체적 진

실은 은폐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판정문도 1,400여개의 이름과 각

주를 외교기밀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공개함으로써 관련자와 책

임자를 판별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 외교관련 비밀 우선주의로는 론스타의 

사건의 진실과 책임자 처벌은 묘연할 뿐입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책임자들이 현 정부의 고위직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

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론스타청문회

와 나아가서는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

리가 론스타사건을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늘 함께 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사

회단체와 함께 론스타 사건의 진실이 한 톨의 숨김없이 국민께 

공개되고 책임자가 그에 부응하는 처분을 받는 날까지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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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경기 고양갑)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 뵙습니다.  '론스타 사건'

이 벌써 20년째 이어지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20년동안 한결

같이 진실과 책임을 찾아 싸워오고 계십니다. 

작년 8월 우리 국민은 론스타에 2억 1,650만달러(약 3천억원)를 배

상하라는 날벼락 같은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매각해서 4조 7천억원의 차익을 가져갔는데 이제 

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먹튀를 넘어 속

이고 튀었다’고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놀아났다

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국부유출에서 국격손상에 이르

기까지 국민들로서는 참담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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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이 나오고 한 달이 지난, 작년 9월 법무부는 판정문 원문인 영

문본으로만 공개했습니다. 국문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합

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도서관에 판정문 번역을 의뢰했고, 1월 말 각주를 

제외한 최종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이를 국민들이 보실 수 있게 편

집하여 지난 22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500쪽이 넘는 방대한 양과 전문적 내용이라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읽어보시기는 어려우실 것이기에, 바로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

고 판정문 내용에 대한 분석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님, 전성인 교수님, 권영국 변호사님, 송기호 변호

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설명을 듣기에 앞서, 이 자리에서 저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먼저 이번 판정문은 100%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라는 이유로 1,000여 건의 인명을 지웠습니다. 외교기밀이라는 이유

로 몇 개의 각주를 통째로 지웠습니다.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

서, 감추어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한

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장 판정문 전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밝

히지 못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라는 사실을 정부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매국입니다. 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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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에 대한 감사와 검찰 조사가 있었지만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국회의장님과 양당 원내대표에게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정조사로 문서검증과 책임규명에 나서

고,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론스타 사태는 국제투기자본과 대한민국 관료가 결탁하여 국부를 

유출한 중대한 매국사건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또 20년이 

지난다 해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할 것입니다. 중재판정이 

나왔으니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금융관료의 도덕적 

해이와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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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더불어민당 국회의원 

오기형 (서울 도봉을)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론스타 ISDS 판정문 번역본 대국민 보고

대회」에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공동주최를 해 주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각 관계자 여

러분 및 민병덕, 배진교, 심상정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

다.

2022년 8월 30일,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ISDS는 정부의 론스타에 대

한 약 3천억 원 규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

니다. 중재판정문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

의 투자와 관련하여 신의성실로써 행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융

위원회는 자신의 법적 임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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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함으로써 자신의 규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중재판정에 관한 취소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ISDS는 단심 중재절차이며, 취소신청은 재심과 유사한 절차일 뿐입

니다. ISDS의 경우 상소를 통하여 종전 논의된 사실관계와 법적 판

단을 별도로 새롭게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은 과제는 책임추궁과 재발방지입니다. 정부가 3천억 원 규모의 

돈을 물어주게 됐고, 그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

다. 이번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

는 식으로 방치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

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신의성실로써 행동하지 않았다’는 중

재판정과 관련하여, 조사와 책임을 논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누는 말씀들은 향후 후속 논의에 귀중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발제자

와 토론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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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론스타 사건, 왜 패소했나?

송기호(변호사,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1. 판정부의 한국 패소 판정 논거 

가. 공정공평대우 의무 문제

(1)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의 공정공평대우 규정

2조 2항: Investments made by investor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t all times be accorde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생략)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해야 [한다])

(2)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론스타 중재 판정부는, 한국 금융위가 자신 조직의 정치적 이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론스타로 하여금, (i) 외환은행 주식 매도 가

격 인하에 응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ii)금융위의 처분 명령에 

의하여 외환은행 주식을 공개 주식 시장에서 팔게 되어 외환은행 

경영권 프리미엄을 하나금융에 팔 기회를 상실하든지 하나를 선

택할 딜레마에 처하게 했다. 이는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의 공정

공평대우 의무 위반이다고 판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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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부: 금융위는 ‘정당한 정책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자기 이익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금융위는 민간 기업의 계약에서

의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권한을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사하여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 계약 가격이 인

하될 때까지 하나금융의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판단 

나. 대한민국의 항변이 배척당한 논거

(1) 대한민국 항변 내용

금융위의 승인 지연은 2011년과 2012년 초 사이에 추가적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2011. 3. 10. 대법원의 론스타 외

환카드 주가조작 유죄취지 판결이 없었다면 하나금융의 인수 승

인 신청은 금융위의 2011. 3. 16.자 정기 회의에서 검토되었고 승

인되었을 것이라고 항변

(2) 판정부는 이를 배척함 

한국은 이미 위 2011년 3월에 하나금융 인수 승인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금융위가 가지고 있었다.2) 금융위는 론스타에게 외

환은행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개 매도하라는 징벌적 명령

을 하지 않았다.3) 론스타를 산업자본(NFBO)으로 규정하지도 않았

다. 론스타의 외완은행 대주주 승인을 취소하지도 않았다. 론스타

의 주주 자격을 취소하지도 않았다. 계속 하나금융의 인수 자격을 

심사했을 뿐이다. 

1) 판정문 782, 783항
2) 판정문 836헝
3) 판정문 94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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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패소의 결정적 증거가 된 금융위 내부 문서

(1) 판정부는 금융위 내부 문서와 하나금융의 서한들을 근거로 이

를 배척, 금융위가 가격 인하를 조직하였다고 판정

(2) 하나금융의 금융위 보고 문서

하나금융은 2011. 11. 14. 금융위에 현황보고서 제출(증거번호 

C-271) 보고서는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한국 정치 여건, 주가조

작사건 유죄 판결 후 론스타 법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인수 가격 

변경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보고서에 대해 당시 금융위 실무 책임자 손주형 팀장은 판정

부에서 이렇게 증언함

“보고서는 내가 하나금융에게 요구했던 범위를 벗어나 있어 나

는 놀랐다(surprised). 나는 단지 하나금융에게 론스타와의 기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를 물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론스타의 가격

이  시세보다 70-80% 비싸다는 비판을 언급하고, 가격을 깎기 위

한 하나금융의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는 보고서를 받고 

당황했다(flustered). 왜냐하면 나는 주식인수가격에 대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4) 

(3) 2011. 11. 6.자 금융위 내부 문서 ’론스타 주요 쟁점‘(증거번

호 C-786) 

금융위는 이 문제의 하나금융 보고서를 받기 전인 2011. 11. 6., 

4) 판정문 주석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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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계약 위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추진할 

방안을 연구한 내부 문서 여기에는 하나금융이 440억원의 계약금

을 몰취당할 가능성도 적시 

금융위는 금융위가 론스타에게 처분명령을 내리면 론스타는 국제

중재와 정치적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  

판정부는 금융위가 왜 하나금융의 론스타에 대한 계약 위반 문제

를 연구해야 하는지 대한민국측은 설명하지 못했다.5)

(4) 2011. 11. 18. 이후 문서 ’론스타 관련 Q&A’(증거번호 

C-769)

하나금융의 보고를 받은 이후인 2011. 11. 18., 금융위는 이 내부 

분서에서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국내정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격 인하 제안을 했다고 분석6)

(5) 론스타 주가조작 판결 이전 시점의 금융위 내부 문서

(가) 이미 금융위는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 판결이 나기 전의 시

점인, 2011년 4월 경의 문서들(C-581, C-764), ‘하나금융의 외환

은행 인수’,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에서7)  ”법적 불확

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의 인수를 승인해 주면 정치적 논쟁 

부담이 있다. 론스타 먹튀를 도와주고 용인해 주고 하나금융에 특

혜를 주었다는 정치적 공격이 있을 것이다“ 신속하게 승인을 할 

경우 먹튀를 정부가 도와주었다는 논쟁으로 이어질 것이다.8) 

(나) 금융위의 2011. 4. 19. 내부 문서,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관

련 금융위 검토’ (증거번호 C-572) 이 문서에는 세 가지 추진 방

5) 판정문 631항
6) 판정문 642항
7) 판정문 주 816 
8) 판정문 주819



- 40 -

안을 검토했는데, 그 내용은 3주 전인 2011. 3. 29. 하나금융 관계

자가 론스타 관계자를 하와이에서 만나 말한 추진 방안이 동일하

게 기재되어 있음9) 

이에 대하여 판정부 중재인 Browe은 하나금융이 금융위와 비밀 

작업한 증거는 이 금융위 내부 문서에, 하나금융 관계자가 말한 

것과 동일한 ’3안‘(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서는 결정 보류 

+ 하나 인수는 승인)이 언급된 점에서 확인된다. 이 문서는 론스

타 주가조작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에 작성된 문서임을 환기해야 

한다10)고 판정문에서 언급 

결국 판정부는 금융위 내부 문서 금융위는 지문을 남기지 않는 

비밀 작업을 하였으나 금융위 내부 문서가 많은 유죄근거 증거를 

담고 있다고 판단11),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자격 문제가 없었

음에도 금융위가 불법적으로 가격 인하를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

다고 봄 

 

라. 하나금융이 패소에 미친 영향

(1) 하나금융을 보는 판정부의 시각

판정문의 표현을 보면, 하나금융의 노골적 기회주의, 금융위의 조

직이기주의, 그리고 론스타의 지속적인 국제중재회부 경고 전략이 

한국의 패소를 가져옴 판정부는 하나금융이 론스타의 처지를 이

용하여 이익을 추구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12)  

판정부는 하나금융의 행위에 대해 기회주의적이었고, 금융위가 외

9) 판정문 936항 
10) 판정문 주881
11) 판정문 936항
12) 판정문 86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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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비판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려는 상황을 이용하였다고 봄13) 

(2) 하나금융 회장의 증언

하나금융 회장은 론스타-하나금융의 국제상사분쟁(ICC)에서 증인

으로 증언:  2011 3 15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을 만남. ”김석동 

위원장은 하나금융의 인수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굉장한 정치

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14) 만일 그 압력이 줄

어든다면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대주주지분 인수 승인이 

완료되는 데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15)  

판정부의 평가

“하나금융 회장과 금융위 위원장은 오랜 친구였다” “금융위 

위원장은 애매함없이 하나금융 회장과 소통했는데, 금융위가 승인

을 하려면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격을 인하해야, 승

인이 금감위 조직에 가져다 줄 잠재적 정치적 파급력에 대한 금

감위 위원장의 걱정을 덜 수 있다16) 가격을 깍아 거래를 성사시

키면 이는 하나 금융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이익이다.17) 

(3)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호놀롤루 회의 자료 

론스타 선정 중재인 Browe의 판단

  

2011. 3. 29., 호놀룰루 회의에서, 당시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서로 

협상하였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정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13) 판정문 865항
14) 판정문 850항
15) 판정문 582항
16) 판정문 853항
17) 판정문 85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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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하나금융으로부터 론스타에게 최

초로 통보되었다. 

하나금융이 금융위와 비밀 작업한 증거는 금융위 내부 문서 중 

’3안‘(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해서는 의견 유보 + 인수는 승

인)에서 확인된다.18) 

하나금융 관계자는 3안에 대하여 금융위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

으나 하나은행을 대리한 로펌에게서 들었다고 증언

(4)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접촉하여 전달한 금융위 의사

2011. 10. 28., 하나금융 관계자가 론스타 관계자에게 전화, ”금융

위는 하나가 새로운 주식매매가격을 다시 협상하기를 원한다. 가

격을 충분히 낮추어 금융위가 론스타를 혼내 준 것으로 보일 정

치적 커버를 금융위에게 제공하면 인수 승인될 것“19)

론스타측 관계자 증언 ”하나금융 관계자는 2011. 10. 28., 10. 

29., 11. 1. 모두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와, 금융위가 하나금융 회장

에게 론스타와 접촉해서 주식인수가격을 낮추라고 요청했다.“ ”

금융위는 론스타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남기게 해 주었다는 비판

을 받고 싶지 않다.“ 론스타 관계자는 이 세 차례 전화 통화 사

실과 그 내용을 보고했던 이메일을 확인해서 날짜를 기억(이 내용

이 기재된 세 건의 이메일이 증거로 제출됨20) 판정부는 이 이메

일의 존재와 내용을 통해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한 전화 통화 

내용이 사실일 것으로 판단함

18) 판정문 주 881
19) 판정문 620항
20) 판정문 62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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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나금융 회장이 론스타에 보낸 이메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11. 10. 28., 론스타 회장에게 이메일을 보

냄(증거번호 C-262, 판정문에 모두 5회 인용)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주식인수 승인 신

청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징벌적 매각 

명령(장외거래가 아닌 주식시장에서의 공개 매각)을 론스타에게 

내려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하나금융은 지금 상황에서 그

러한 명령을 적용할 일이 아니라고 금융위를 설득해 왔다“ ”우

리는 금융위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을 덜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먄 한다.“

”금융위가 (론스타 유가조작 유죄 판결 후) 론스타에게 내린 조

치는 제스처이고, 금융위는 비난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속히 상황을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믿는다“21)

‘징벌적 매각 명령을 론스타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판정부는 하나금융이 지금까지 이에 대해 성공적으로 반

대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22) 

(6) 하나금융 회장의 또 다른 이메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11. 11. 11. 또 다른 메일 서한(증거번호 

R-117, 판정문에서 모두 3차례 인용)

“정치 일정표와 선거를 고려할 때 금년 12월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last window)”23) 

21) 판정문 621항
22) 판정문 494항
23) 판정문 496항 주890



- 44 -

마. 외환카드주가조작 판결에만 기댄 한국 논리의 모순

(1)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이 없었다면 금융위는 2011. 3. 16.로 

예정된 하나금융인수 승인신청 심사 절차에서 승인해 주었을 것

이라는 한국측 주장이 한국 발목 잡음

(2) 이 주장에 대해 판정부는, ”그렇다면 당시 2011년 3월 기준

으로,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인수 승인 심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이후 금

융위의 입장 변화는 인수자로서의 하나금융의 자격과 아무런 관

계가 없다“ 

”론스타는 국제중재제기라는 다른 형태로 배상을 받겠다는 뜻을 

금융위에 명백하게 통지하면서, 금융당국의 의지에 굴복한 것이

다. 그러므로 론스타가 가격을 깎아 주었으므로 론스타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2. 판정 무효 사유가 있는가? 

가. ICSID 협약 52(1)조상의 판정 무효 사유(한정적 사유)

(1) 판정부 구성의 오류(the Tribunal was not properly constituted)

(2)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the Tribunal has manifestly 

exceeded its powers)

(3) 판정부의 부정부패(there was corruption on the part of a 

member of the Tribunal)

(4) 기본적 절차 규정의 심각한 위반(there has been a serious 

departure from a fundamental rule of procedure) 또는

(5) 판정 이유를 부기하지 않는 판정문(the award has failed to 

st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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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무부 구상 3가지 판정 무효 사유 

(1) 한벨기에 BIT 적용 범위 관련 관할권 위반, 

(2) 변론권 보장, 

(3) 증거 채택 문제

다. 법무부 주장 무효 사유 관련 ICSID 판례 

(1) BIT 적용 시적 범위

BIT를 적용하는 시적 범위에 관한 ICSID의 일관된 판례: 사건의 

단초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분쟁이 구체화된 시점이 기준 

(Maffezini 사건, Micula 사건, Gambrinus 사건) 

한국 패소 근거가 된 가격 인하 개입행위는 투자보협정 발효 

2011 3 27 이후에 구체화된 사건이므로 한벨기에 BIT 적용됨

(2) 변론권 보장(right to be heard) 

론스타 판정부는 하나금융과의 국제상사중재 자료에 대한 한국의 

변론권 보장함(판정문 105항-107항)

(3) 증거채택 문제

ICSID의 일관된 판례(Tulip 사건, Wena 사건), 증거의 관련성과 증

명력 평가는 판정부의 재량이고 이를 무효 근거로 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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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무부가 판정 무효 근거로 주장하는 소수의견 분석

소수의견은 그 내용이 판정무효사유가 될 수 없는, 인과관계와 손

해 분배 비율에 대한 것

판정무효 사유에 대한 것이 아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사이에 판

정무효 사유 관련 견해 차는 판정문에 제시되지 않았음 

다수의견은 20페이지에 걸쳐 소수의견의 손해비율 주장 별도 반

박(쌍방 5:5 손해 부담이 적정하다는 내용24)   

라. 론스타 판정 무효 신청의 경제적 비용

2022. 8. 선고 후 3년간 원리금 305억원 증가 추산 

2022. 10. 6.자 미 1개월물 국채금리 3.05%를 가정할 경우, 원리금 

3,110억원은 지연 이자 복리 적용 판정에 따라 2025. 9. 1.에 3,415

억원이 됨 약 305억원의 원리금 부담 증가 

미 금리 상승 변수에 따라 지연이자, 변호사 비용, 중재판정부 비

용 모두 합하면 약 400 억원 추가 부담 가능성 

론스타 판정, 강제 집행 유예 받더라도 복리 지연이자는 계속 증

가

마. 법무부가 판정 무효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국민에게 말하

는 근거 검증 받아야

24) 판정문 p.321-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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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40개 부분을 삭제하고 판정문 공개 

이로 인해 협정 위반 행위 관련자들을 특정하지 못해 일관된 확

인과 분석에 장애를 초래함

나. 법과 절차를 어겨 한국 패소를 가져오고, 이익을 본 자들을 

조사하여, 이익을 본 자들이 책임지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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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론스타 사건 전개 일지

(1) 론스타의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 경영권 매각 시도 및 한-벨

기에 BIT 가서명

2003. 10. 론스타가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25) 1.38조원(51%지분, 수

출입은행 보유 주식)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동일인 신고서에 극동 홀딩스 I, 극동 홀

딩스 II, 스타 홀딩스 등 론스타 지배 회사들이 빠져 있음

2003. 11. 론스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와의 합병 추진. 외환카드 

주가를 불법적으로 떨어뜨려 6천400만달러 이익을 봄(론스타 ISD 

판정문  373항)

2005. 11. 7. 론스타 국제중재판정에 적용된, 개정 한-벨기에 BIT 

가서명(1974년 협정을 31년만에 개정)

2006년 론스타 경영권을 국민은행에 매각 시도 

2006. 5. 14% 지분 콜옵션 매입  

2007 DSB에 매각 시도

2007. 3. 참여연대 비금융주력자 문제제기

2007 년 13.6% 지분 일괄 매각(block sale)

2007. 론스타에게 배당 시작 (2007. 3. - 2011. 3.기간 1조 7,000 

억원 이익배당 받음)

2007 9 3 HSBC와 계약(6.2조원)

금감위 같은 날, HSBC에 대한 승인 절차 중단 방침 발표

25) 경영권 인수 관련 법령 
(1) 금산분리원칙: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주 4% 초과 보유 금지 은행법 제16조의 2 

제1항 비금융주력자: 비금융 부문의 자산 합계가 2조원 이상
(2) 비금융주력자에게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외국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특례조항: 부실금융기관의 정

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은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 10% 이상 보유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

(3)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었다는 쟁점은 법원 판결에서도 일부 확인되었음. 
2012년 법원은 “2005년 내지 2010년에는 론스타펀드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
조 원 이상임이 소명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기에 피신청인 엘에스에프는 비금융주력자
에 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실 인정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2카합496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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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과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

기 압박

2008. 2. 1.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1심 판결

2008. 6. 24. 론스타 주가조작 고등법원 판결 무죄 취지

2008. 7. 9. 론스타, 금융위에 국제중재제기할 것이라고 경고26)

2008.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발생 리먼사태

2008. 8. 1. HSBC, 계약 파기 

2009. 2. 론스타 금융위에 국제중재 제기 재차 경고

(3) 하나금융에 매각 계약 및 이 사건 적용 한-벨기에 BIT 발효

2010 11. 하나금융 매각 계약 체결 지분 51% 인수대금 4조 6,888

억원

2010. 12. 3. 하나금융이 금융위에 경영권 인수 승인 첫 신청

2010. 12. 13. 금융위 하나금융의 경영권 인수 자격 심사 시작

2011. 1. 3. 김석동 금감위(금융위) 위원장 취임(-2013. 2. 25.)

2011. 3. 10. 론스타 주가조작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유죄취지)

2011. 3. 15. 하나금융 대법판결 직후 금융위 방문

2011. 3. 16. (금융위 정기 회의. 하나금융 인수를 승인하기로 예

정되었던 회의였으나 취소)

2011. 3. 27. 론스타 국제중재판정에 적용된, 개정 한-벨기에 BIT 

발효

2011. 3. 29. 하나금융과 론스타 관계자들 호놀롤루 미팅

2011. 5. 24. 하나금융과의 최초 주식인수 계약 최종 이행 예정일

(가격 43억 4,100만 달러)

26) 판정문 78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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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론스타 이익배당 및 매각 계약 개정

2011. 7. 추가 이익배당 4억달러

2011. 7., 8. 하나금융과의 주식매매계약 개정 인수대금 4조4천억

원(주당 13,390원), 판정부는 만일 금융위가 이 계약을 승인해 주

었다면 론스타는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27)   

(5)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판결과 매각 계약 개정

2011. 10. 6.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고등법원 판결 선

고(이후 확정됨)

2011. 10. 12. 론스타,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선언

2011. 10. 25. 금융위, 10% 초과 지분 의결권 행사 중지 명령(No 

Vote Order)

2011. 10. 28.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론스타 회장에게 이메일 송

부 

2011. 11. 18. 금융위 단순매각 명령(주가조작 확정에 따라 10% 지

분 초과하는 41.2% 부분에 대하여 6개월 내 매각 명령. 2012. 5. 

18.이 기한) 이날의 금융위 보도자료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

을 하나금융에게 파는 것 대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개 매도하라

는 징벌적 명령을 하는 것은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담음28)

2011 12. 3. 하나금융과 인수금액 3조 9,156억원으로 인수계약 개

정(주당 11,900원)

27) 판정문 793항
28) 판정문 940항



- 51 -

(6) 금융위의 하나금융 인수 승인

2011. 12. 5. 하나금융 금융위에 승인 신청

2012. 1. 27. 금융위 하나금융 인수 승인

2012. 2. 하나금융, 론스타 지분 인수(35억 950만 달러)

2012. 2.(론스타 파견 이사)  론스타 주가 조작 유죄 고등법원 판

결 선고(이후 확정됨)

(7)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

2012년 5월 론스타 중재의향서

2012 12월 론스타 정식 제소

46억 8천만달러 청구 그 구성은

① 하나금융과의 계약 승인 지연: 2010. 11.자 최초 주식매매계약

과 가격 인하된 2011. 12. 3.자 주식매매계약 간 차액에서 2011. 7.

자 이익배당금액을 공제하고, 2011. 5. 24.부터 2011. 9. 30.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것으로, 2013. 9. 30. 현재 기준29) 누적손해액 4억 

3,300만 달러, HSBC에 판매하지 못하여 누리지 못했다는 7.1억 달

러(모두 합하여 1조 8천억원)

②부당한 조세 8천8백억원

③ Tax Gross-up 2조 4천억원(청구인들은 손해배상 받을 시 그에 

대하여 한국 및 벨기에에서 부과될 세액 22% 및 33.99%를 추가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

2015. 5. 8. 론스타 판정부 지정 특별검증인, 판정부에 제출되어야 

할 문서 결정

29) 판정문 주 184(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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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변, 비금융주력자 부적법 투자 항변을 제기하기 위해 변론 

참여 신청

2015년 11월 30일, 민변 론스타 금산분리위반 부적법투자자 항변 

제출 위해 변론 참여 신청

2015년 12월 판정부 한국 정부도 반대한다는 사유 등을 들어 민

변 참여 거부(절차명령 15호)

2016년 1월 민변, 론스타 세금 손해 주장액수 공개 정보공개청구

2016 8 21 론스타 하나금융에 국제상사중재신청, 약 5억 8,6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2018년 12월 18일, 민변 론스타 금산분리위반 부적법투자자 항변

위한 변론 참여 2차 신청

2019년 4월 판정부 민변 참여 거부(절차명령 19호)

2019 5 13 하나금융이 론스타 국제상사중재 판정 승소(하나금융의 

잘못이 아니고 한국 정부에 원인)

2020. 1.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

(9) 한국 패소 판정

2022. 8. 31. 한국 패소

2억 1,650만 달러(위 하나금융과의 승인 지연 손해 4억 3,300만달

러의 50%) 배상 책임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부터 미국 1개월 

국채금리 복리 계산 지연손해금을 더 하여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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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패소를 불렀다. 

권영국 (변호사, 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1. 협정상 의무위반의 내용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정책 목적’에서

가 아니라 ‘그 자신의 자기 이익’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금융위

원회는 민간 기업의 계약에서의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 자신의 권

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권한을 자

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사하여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외환은

행 경영권 인수 계약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하나금융의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함.

한마디로 말하면, 금융위원회가 승인이라는 자신의 권한을 자의적

이고 악의적으로 행사하여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 계약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하나금융의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지연시킨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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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했다고 봄.

이를 반대해석하면, 금융위원회가 자신의 법적 권한 범위에 속하

는 ‘정당한 정책 목적’에 따라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협정상 의무 위반이 아님을 의미

함.

2. 판정문 일부 소개 

XIII. 청구인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협정상의 의무 

위반을 입증했다.

779. 청구인들은 계약상 권리가 있는 그들의 투자 수익금을 수령할 
것으로 합법적으로 예상하였으며, 원하는 경우 법이 정한 권한
을 수행하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행위하는 
규제기관의 개입 없이 일단 이루어진 투자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합법적으로 예상하였다. 살루카 대 체코 공화국 중재판
정부에 따르면 국가는 “투자자에게 자체 규제 당국의 강압이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를 부여하여야 한다.”

780. 중재판정부 과반수가 설명하였듯, 금융위원회는 주가 하락을 
조율했을 때까지 “관망” 정책(“관망”할 것이 남지 않은 후에도)
을 따랐다. LSF-KEB는 2011년 10월 6일 유죄판결을 받았고 
론스타는 2011년 10월 12일 항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금융위원회가 수년 동안 “신중한” 역할을 우선시해 왔다는 주
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그러한 “신중한” 권한을 행사
해야 할 시기가 이르렀을 때 그 역할을 행사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신중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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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하나그룹(Hana)이 지난해 12월 처음 승인신청을 한 
이래로 금융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각을 보
류한 주식을 LSF-KEB가 강제 매도하도록 하는 절차를 시작했
을 뿐이다.

781. 중재판정부 다수의 관점에서 볼 때, 금융위원회 행위의 과정
은 합리적 정책 목표에 대하여 합리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조치로서 피청구인 자신이 제안한 정의 내에서 자의적이고 비
합리적이었다. 청구인은 (i) 정당한 정책 목표가 없거나 (ii) 정
당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취해지지 않은 
조치는 자의적인 조치라고 말한다. 중재판정부 다수의 관점에
서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는 “정당한 정책 목표”가 아닌 자체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782. 중재판정부 다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격을 포함한 내약
(private agreement) 조건이 금융위원회의 권한 밖임을 국회
에 인정했음에도 가격 인하 확보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성공적
인 노력과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연기한 것은 금융위원
회에서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규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783. LSF-KEB는 가격 인하를 거부하고 처분명령에 따라 공개시장 
매도에서 지배지분할증의 손실을 따를 수 있었지만, 단순히 금
융위원회의 국내 정치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론스타로 하
여금 그러한 모순에 빠지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
도 않았다.

784. LSF-KEB는 금융위원회에서 이해상충을 토대로 부적절한 안
건으로 내약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였을 때에만 이의 있음을 전
제로 인하된 가격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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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LSF-KEB가 2011년 12월 3일 하나그
룹(Hana)과 수정된 주식매매계약(SPA)을 자유롭게 체결하여 
금융위원회 대우와 손실 사이의 연관성을 제거하였다는 피청
구인의 주장을 다수의 의견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론스타
는 피청구인에게 한국의 규제 과정에서 입은 재정적 손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한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것처
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를 통하여 그러한 손실을 
모두 처리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경고해 왔다.

786. 사실상, LSF-KEB는 국제 중재에서 청구할 손실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일 개정된 주식매매계약(SPA)에 서명하
였다.

D. 중재판정부 다수의 책임 분담

(1) 론스타의 위법행위가 “없다면” 하나그룹 구매는 2011년 3월 

16일 회의에서 예정되었던 대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

이다.

840. 청구인이 한국 대중과 정치인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실제 의도를 감추기 위한 얄팍한 구실을 제외하
고는 주가조작 유죄판결이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중재판정부 
다수의 관점에서, 청구인의 이러한 자기 면책은 LSF-KEB, ■
■■가 다음과 같이 증언했던 당시 외환은행 총재의 증언을 통
해 반박된다:

880. 중재판정부 다수의 관점에서, “스모킹건”이 없는 이유는 하나



- 57 -

그룹과 론스타가 협상한 사적 매각금액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관할권이 없음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거듭 인정했기 때문이
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하나그룹과 언론을 통해 배후에서 가격
인하를 조율하고자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가격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권한 밖의 일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노출되기
를 원하지 않았다

(4) 과실귀속에 관한 중재판정부 다수의 결론

881. 중재판정부 다수는 금융위원회의 지연 및 가격인하 압박 전략
이 청구인 LSF-KEB의 범죄행위와 마찬가지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 받은 지배지분할증이 부분적으로 감소한 론스타의 
순손실액 미화 4억 3,300만 달러의 동력인이자 근접원이라고 
결론지었다.

882. 비밀리에 녹취된 호놀룰루 회의에서 ■■■가 인정한 바와 같
이 중재판정부 다수는 다음을 인정하였다. “규제당국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말했다면, 우리는 바로 서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승인할 겁니다. 글쎄요, 그건 조금 양보를 하신
다면 우리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중재판정부 다수는 금융위원회의 의사소통이 
그저 인하된 가격이 “우리의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받아들인다. 금융위원회가 말과 행동을 통하
여 분명히 전달한 바는 하나그룹이 론스타에게 지불하기로 한 
이익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치인, 노조, 강력한 비판가들로
부터 정치적 보호책이 될 만큼 충분히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만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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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그러나 중재판정부 다수는 론스타 유죄판결이 2011년 12월 3
일 개정된 주식매매계약(SPA)을 포함하여 론스타의 손실에 대
한 근접원이자 동력인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하였고 처분명령의 
영향 아래 론스타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당 11,9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가격을 수락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점을 받아들
인다.

886. 중재판정부 다수의 관점에서,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는 “신중한 
관심”은 가격인하가 금융위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성에 찰 
때까지 하나그룹에 대한 매각 승인을 연기하기 위한 구실에 불
과하였다.

887. 주가조작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하
나그룹 신청에 대한 결정을 수개월 동안 미룬 금융위원회는 유
죄판결과 무관하게 하나그룹의 인수 승인을 진행하였으며 “신
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승인
은 가격인하에만 귀속될 수 있다. 가격인하 조건이 충족되자 
금융위원회는 인수를 승인하였다.

888. 금융위원회의 주가하락 쥐어짜기 전략이 론스타의 유죄판결과 
강제매각으로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나, 중재판정부 다수의 관
점에서 론스타가 자체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금
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미화 4억 3,3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
에 대해 (피청구인이 책임져야 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
다.

893. 중재판정부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법적 의무
보다 자체 제도적 이익의 증진을 우선시함으로써 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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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금융위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비판가들이 승인
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고 금융위원회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보복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대대적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금융위원회 고위 관리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동시에, 논의된 바와 같이 청구
인의 유죄판결과 그에 따른 처분명령이 손실에 직접적이고 실
질적으로 기여하였다. LSF-KEB가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그로 
인한 처분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금융위원회는 하나그룹의 
외환은행 인수 가격을 금융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지 못했을 것이다.

940. 금융위원회가 처분명령에 “징벌적” 매각 조건을 부과하지 않
았다는 데 동의한다. 반대의견서는 제69항부터 제74항에서 금
융위원회가 징벌적 매각을 부과하라는 “모든 압력에 저항하였
다”고 주장한다. 반대의견서는 금융위원회가 징벌적 매각, 즉 
론스타가 모든 지배지분할증이 거부되는 공개시장에서의 매각
을 명령할 관할권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는 가정에 따른 것이
다. 사실, 2011년 11월 18일 처분명령을 공표한 금융위원회 보
도자료는 “「은행법」상 그러한 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징벌적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했
다.[강조 추가] 반대의견서는 금융위원회가 주장하지 않은 징벌
적 권위를 금융위원회에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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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정상 의무에 위반하지 않고 먹튀를 막을 수 있었음. 

  첫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 론스타가 제출한 서류와 주

장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인수 승인을 하였다

고 하더라도, 론스타가 2007. 7. 10.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자

료(일본내 골프장 법인 PGM과 일본내 호텔법인 Solare Hotels 

and Resorts K.K.가 론스타의 비금융 계열회사라는 자료) 또는 

2008. 9. 9. 론스타가 당시 이해선 금융위원회 과장에게 제출한 

자료(일본내 골프장 법인 PGM과 일본내 호텔법인 Solare Hotels 

and Resorts K.K.를 포함한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이 은

행법 소정의 비금융주력자 요건인 한화 기준 금 2조권을 넘어 

2.8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밝힌 자료)에 기초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적격성 심사를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고, 비금융

주력자에 따른 은행법상의 처분을 했어야 하나 자료를 캐비넷에 

처박아두고 있다가 시민사회와 언론의 문제제기가 분출하자 

2011. 3. 16.에 몰아서 반기적격성 심사를 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함.

  심각한 직무유기였으나, 검찰에서는 2011. 3. 16. 금융위원회가 

몰아서 심사를 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혐

의 없음으로 각하 처분을 함.

검찰이 당시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을 직무유기죄로 기소하여 법원

으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판단받았다면, 론스

타의 먹튀를 막을 뿐만 아니라 론스타로부터 국제중재재판을 제

기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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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011. 3. 10. 대법원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같은 해 10. 6. 서울고법에서 론스타

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유죄판결, 10.13. 론스타 재상

고 포기 유죄판결 확정,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는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금융위원회는 초과보유요건 등

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 유죄판

결 확정 후 금융위원회는 자신의 권한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

유 지분 중 10% 초과 주식에 대해 공개시장에서의 처분 등을 명

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초과이익을 박탈할 수 있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에는 거래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한편 하나

금융지주와의 계약을 승인하는 것과 같은 단순매각명령을 내림으

로써 먹튀를 도왔고, 도리어 가격 인하 압박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로부터 국제중재재판을 제기당해 3천여

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전성인 교수가 발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두 경우 모두 금

융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검토해볼 필

요가 있음.     

4.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대한 검토 필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금융감독 관련자들은 국가의 사무를 처

리하는 자로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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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 

  반기 적격성 심사를 통해 비금융주력자임이 밝혀지거나 주가조

작이라는 금융범죄를 저지른 한도초과보유주주 론스타에게 한도

초과보유요건 충족을 명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한도초과보

유 주식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공개 시장에서의 처분 등을 명할 수 있었음.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은 비금융주력자이거나 금

융범죄로 처벌받은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상 법적 권한을 행사하

는 대신, (중재판정문에 따르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승인 권한을 남용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인수

계약을 맺고 있던) 론스타에게 주식 매각가격 인하를 압박함.

  이를 통해 하나금융지주가 인하된 가격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토록 하여 하나금융지주에게 수천억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반면, 대한민국에게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

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론스타로부터 국제중재재판을 제기당하고 

2억 1,650만 달러 및 지연이자 손해를 배상할 상황에 처하게 만

듦.

  따라서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대한

민국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 

  아울러 당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하는 대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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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인수와 매각가격 인하 압박을 공모하고 실행하였을 개연성이 

큼. 즉, 다시 말해 김승유 회장은 금융위원회 승인 여부를 핑계 

삼아 금융위원회와 매각가격 인하 압박을 공모하고 함께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김승유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의 공범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해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

므로 공소시효는 15년임. 

  김승유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

다면,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으로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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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3

조세 쟁점과 

정부의 95.4% 승소 주장 등 분석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전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1. 론스타, 손해배상 가액

 1) 매각지연으로 인한 손해 – 15억7천만 달러

   금융위의 매각 승인 지연과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 2008년 HSBC에 매각 실패 

   ▲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 지연 

 2)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처분 – 7억6천만 달러

 3) 승소시 보전금 – 20억4천만 달러 

계 :  43억7천만 달러 ⇨ 이자 등 정정 최종 46억8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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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DS 판정 사실상 승소’ 발표한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

1) 조세 쟁점에 관한 정부 주장 분석… 정부 주장은 과장

정부는 “조세 쟁점에 관하여는 우리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

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여,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중재판정부는 ‘조세 관련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적 토대나 법적 토대가 부족하기에 청구인들의 조세청

구를 기각’하였는데, “조세취급은 국내기준이나 국제기준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세정책의 법적 테두

리 내에서 제대로 조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취지였음.

<2022. 8.31. 법무부,“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중> 

□ 한편,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하여는 우리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여,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8억 달러(약 6.1조원) 중 2억 1,650

만 달러(약 2,800억원)에 대하여 론스타 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6억 달러(약 

5.8조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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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판정문 중 조세 관련 발췌>

423. 서울행정법원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론스타의 벨기에 

투자목적회사가 단순한 “도관회사”에 불과했다고 판단하였

고, 이러한 구체적인 포인트는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다(한국 

법원이 론스타가 신중하게 다른 결론을 고려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법원에 제공하지 못했다고 단언한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424. 청구인들은 국세청이 끈질기게 그리고, 청구인들이 말하

는 바에 따르면, 가차 없이 청구인들을 압박한 것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 본 중재사건에서 론스타가 추진

하고 있는 조세 이의사건을 기각한 것은, 국세청이 아니라 한

국 법원, 특히 한국의 대법원이었다.

425. 론스타는 약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원 시스템의 심급

을 오르내리며 세금 문제에 대한 소송을 해왔다. 상당한 승소

를 거두었다(그리고 상당한 패소도 당했다). 예컨대, 한국 대

법원은 법인세율이 아닌 개인세율임을 근거로 하여 Star 

Holdings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도 하였고, 세금의 목적

상 청구인들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야 한다는 국세청의 주장을 기각하기도 하였다. 청구인들 자

체의 세무전문가는 한국 법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다고 했다. 

론스타의 변호인은 2020년 10월 15일 “청구인들은 본 사건

에 대해 그리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법원을 상대로 재판거부

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주었다. 

426. 재판거부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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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춰서, 국세청 자체에 화력을 집중하고 그 국세청의 판단

을 심사한 법원의 판단은 부인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인다. 

451. 한국 법원들은 실질과세의 적용은 법률관계를 재구성하

는 것이 아니라 조세결과만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의 수

준에서 유한 파트너십의 세금에 대해 처분하는 잘못을 저질

렀다는 것이다. 

452. 대법원의 2012년 1월 27일 자 판결이 있은 후, 국세청은 

개인세금이 아니라 법인을 기준으로 다시 처분을 하였다. 국

세청의 그 재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론스타가 패소했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론스타

의 주장과 여러 헌법상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벨기에 

“도관” 법인은 한-벨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

리가 없다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455.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청이 과세목적상 한국에 고정사업장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론스타 독립체들에 대한 국세청의 처분은 취소되

었으며, 그 비용은 국세청이 부담하게 되었다. 

456. 국세청은 그 패소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

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동 법원은 그 비용을 

국세청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457. 국세청은 계속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상고 이유로 3 

가지를 제기하였는데, 그 모두는 기각되었고, 과세처분을 취

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최초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동 법원

은 그 비용을 국세청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최근 변호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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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면에 따르면, 론스타 독립체들은 29,256,863,290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다. 청구인들은 1,760억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쟁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469. 재판거부의 주장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2011년 3월 27일 이후의 조세취급이 2011년 투

자보장협정에 위배되는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청구인들이 

의문을 제기했고, 본 중재판정부가 동의하는 여러 사유들로 

인해 청구인들의 이의제기가 기각되었던 한국 법원에서, 실질

과세원칙에 근거한 청구인들의 여러 주장을 심리하였다. 즉, 

본 중재판정부의 견해로는, 그 조세취급은 국내기준이나 국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수용, 충분한 보호 및 안

전, 우산조항 또는 송금자유 규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본다. 피청구인은 국

제적으로 인정되는 조세정책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조치를 한 것이었다. 

471. 위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적용은 자의적인 것

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공공정책에 있어서의 “실질과세” 원

칙과 한국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그리고 본 중재사건에서 

설득력 있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에 비추어 보면, 그 적

용은 위 정책과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476. 한국의 하급심 법원들은 국세청의 실질과세 규칙의 적용

을 지지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일부만 동의했다. 한국의 

최고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이 말레이시아 법인과 케이만군도 

지주회사 모두에게 적용되었다고 인정하였지만, 하급심 법원

들과 국세청이 케이만군도 유한 파트너십의 정당성을 살피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심리미진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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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유한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과

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스타타워 매각에 관한 2012

년 1월 사건에서 론스타가 승소했던 사례를 인용하였다. 

486. 조세조약에는 그 자체의 집행 방식을 두고 있으며, 그 

조약의 당사국 중 누구도 그 집행을 투자-국가간 중재의 범

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지 않았다

487. 아무튼,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자체의 세무전문가조차도 

공정하고 공평한 정의를 제공한다고 말하는 절차에 따라 한

국 법원에서 자신의 조세 관련 지위에 대해 철저하게 소송으

로 다투었다. 따라서 본 중재판정부는 비록 청구인들이 자신

들의 조세청구를 우산조항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488. 본 중재판정부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a) 세금의 정상적인 납부 의무는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배당금과 외환은행 주식 매각대금에 

대해 원래부터 면세권이 전혀 없었다. 

489. 요약하면, 본 중재판정부는 납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적 

토대나 법적 토대가 부족하기에 청구인들의 조세청구를 기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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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론스타, 한국법원에서 조세 소송 관련 리서치

3)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 분석… 정부 주장은 과장

론스타의 청구금액 46억8천만 달러 중 조세에 해당하는 7억6천만 

달러는 한국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청구금액에서 제외하

는 것이 합리적임(론스타는 부분 승소하여 2천4백억 원 정도를 이

미 환급받았고, 국세청이 미지급한 1,690억원에 대해 소송 중).

□ 론스타, 한국정부에 협상 공식제안(2020. 11)  ⇔ 한국정부, 거

부

▪론스타가 요구한 협상 금액은 8억 7천만 달러

<대한민국 법원에서 조세 소송 관련>

국세청이 론스타에게 부과한 세금 8천5백억은 지난 2017년과 

18년에 관련 국내 소송들은 모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다. 

론스타는 부분승소(4천 3백억여원) 

론스타는 일부 승소(세율에서 오류를 인정)해 론스타는 2천4

백억 원 정도를 이미 환급받았고, 또 하나는 론스타가 한국에

서 고정적인 사업장을 운영했다며 몇몇 투자 수익에 대해 세

금 1,940억 원이 부과됐는데, 법원은 전액 돌려주라고 판결했

다(국세청은 론스타에 250억 원만 환급하고 1,690억원 미지급. 

이자등으로 판정문에는 1,760억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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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2020년 11월 정부에 공식 제안 한 협상 금액은 한국 정

부가 외환은행의 하나금융 매각을 늦게 승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4억 달러(4억~7억달러),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며 1억 5천만 달러, 

여기에 지난 8년간 연 5%의 이자로 3억2천만 달러를 더했음. 

세금은 국세청 미지급금에 대해서 현재 한국법원에서 소송 중인 

부분이므로, 협상 금액의 핵심은 하나금융으로 매각지연 손해액과 

지연이자(5%)임.

□ 협상 제안 금액에 따라 론스타의 실제 목표는 하나금융 매각 

지연손해액

과거 ‘올림푸스캐피탈 ICC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가 행위를 주도한 점을 들어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2011년 

1차 중재와 2014년 2차 중재)한 바 있음. 론스타는 올림푸스캐피

탈 ICC중재판정 경험을 바탕으로 ISDS에서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에 대한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예상하여, ISDS 손해배상금을 부

풀리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집요한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의심됨.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ICC는 외환카드의 2대주주인 올

림푸스캐피탈의 손해배상금(718억원)을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연

대배상하는 것으로 중재 결정함(1차 중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

터, 2011. 12. 13)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7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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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을 올림푸스캐피탈에게 지급하였고, ICC에서, 론스타와 외

환은행의 책임을 각각 50%로 중재 결정함.(2차 중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2014. 12. 23) 

ㅇ ICC, 외환은행에게 론스타 청구금액 중 50%와 지연이자 
5%(411억원) 중재판정(2014. 12. 23). 외환은행은 중재 
결정문 받자마자 429억(배상금 50%+소송 비용+연 5% 
이자)을 론스타에게 지급(2015년 1월 경)

ㅇ ICC 판정사유는 △올림푸스캐피탈로부터 외환카드사 주
식을 매수함으로써 론스타는 지분희석방지 이익을 얻었
고, 외환은행은 저가매수 이익을 얻어 쌍방이 이익을 누
렸음. △론스타 측 이사의 강박행위는 명백하나,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주식매수 결의하였으므로 외환은
행도 불법행위에 관여하였음. △ 저가 매수의 주체는 외
환은행이고,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해 기본적으로는 
외환은행 책임이지만 론스타가 행위를 주도한 점을 감안
해서 론스타의 책임을 최대 50%라고 판단함.



- 73 -

3. 산업자본 관련 ISDS 이슈

1)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관련 정부의 입장

▪ 정부, ‘ISDS에서 비금융주력자 주장이 불리하다’고 판단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문제될 때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결론내림. 론스타가 탈출할 때까지 동

일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였고, 이를 토대로 론스타의 대주

주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등 모든 행정행위를 해왔음. 

<론스타 ISD 관련 주요 현안 설명>

2020년 9월

나. 정부 대응

□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대리로펌과 함께 론스타 ISD 국제중
재 승소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
였음

 ㅇ 그 결과, ‘비금융주력자’ 항변을 제기할 경우 ISD 중재판
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정부대리로펌의 법률 판단에 
따라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임

-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공정하게 대우했
다는 주장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는 주장 사이에 일관성이 결여되는 측면 등을 
고려

* 항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론스타가 ’03년 외환은행 인
수 당시 非금융주력자인 점 및 ②그 위법성이 투자보장협
정상 보호를 누리지 못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에 대한 증
명 필요



- 74 -

그런데 ISDS에서 ‘이를 뒤집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주

장’하는 것은 중재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

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2) ISDS 서면에서 산업자본 언급 부분 발췌

3) 법원, 일정기간 동안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인정(가처분 결정

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3. 28.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함. 그러나 법원은 위 결정을 통해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초

까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음을 확인하였음. 

<KBS 보도>에 따르면, ISDS 서면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

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가 외환은행 주식을 갖는 심사와 승인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고 까지 서술하고 있다(출처는 한국측이 2014년 3월21

일에 제출한 반박서면 주석 76번).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안 다루는데 양쪽이 동의했다”고 

론스타가 주장(2015년 12월 21일 절차명령 15번에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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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문 발췌

또한 법원은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완화하거나 

신뢰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

융감독당국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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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문 발췌


